
 제4장. 예산 이용․전용․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      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․전용․이체사용한 것은 

2021

 1. 예산이용( 0  건) 0  원

   (1) 일반회계는 0  건) 0  원

  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

       총괄은 0  건) 0  원

 2. 예산전용( 9  건) 266,554,000  원

   (1) 일반회계는 8  건) 248,554,000  원

  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

       총괄은 1  건) 18,000,000  원

 3. 예산이체( 429  건) 98,128,759,310  원

   (1) 일반회계는 428  건) 76,222,437,310  원

  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

       총괄은 1  건) 21,906,322,000  원 이며

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